
도시계획사업시행변경인가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

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그 자체가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

대상이 되므로 이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행정처분을 

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, 이 선행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 

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위

법이 있음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. (대법원 1991.11.26. 선고 90누9971 판

결)


